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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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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
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
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3.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6명의 청구인들과 함께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아래의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 등의 유죄 결정을 받았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
고 그중 1건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났습니다.

○ 2011년 11월 3일 국회 맞은 편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비준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국
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집시법 11조 제1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 2013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이었던 한국금융연수원 부근 노상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및 국정조사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는데,�이를 두고 ‘국
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며 고착된 상태로 집회를 이어갔는데,�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
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4. 지난 5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014년 6월 10일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
로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오아무개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
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법률(집시법) 제3호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함께 청구했던 다른 사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또한 기대합니다. 이후 열릴 재심 공판에서
이미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의 위반은 무죄임을 재판부가 결정하여, 부당하게 처벌 받아야 했던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집시법이 제대로 개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6. 그리고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서는 “당신도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로 인해 이미 유죄 결정을 받았
던 당사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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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대상]

�

√ 국회의사당,�국무총리공관,�법원 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① 국회인 경우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2009년 12월 29일 이후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5월 31일 이전까지

② 국무총리공관인 경우 :�집시법 11조 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6월 28일 이전까
지

③ 법원인 경우 :�집시법 11조 1호 ‘각급 법원’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2009년 12월 29일 이후부터 헌
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7월 26일 이전까지

�

√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유죄 결정을 받아서

유죄 결정은 벌금,�집행유예,�징역을 모두 포함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납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재심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름 ▲연락처 ▲사건 개요(6하 원칙으로 정리 ▲판결문
(없을 경우 선고 결과 및 사건번호)을 policewatch.kr@gmail.com�메일로 보내주세요.

�

※ 확인해주세요!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집시법 11조만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법조항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유죄를 받은 경우에
도 집시법 11조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본인이 직접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안내 등을 도와드리고 관련 상담을 해드립니다.�변호
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재심 청구 관련 서류 작성을 비롯해 더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문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

 

7.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아왔던 집시법 11조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던 사람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이후 집시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지
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붙임] “당신도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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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rangbang.or.kr/
https://www.google.com/maps/search/%EC%84%9C%EC%9A%B8+%EC%98%81%EB%93%B1%ED%8F%AC%EA%B5%AC+%EB%8F%84%EC%8B%A0%EB%A1%9C+51%EA%B8%B8+7-13?entry=gmail&source=g
mailto: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s://mail.google.com/mail/u/0?ui=2&ik=102807dd4b&view=att&th=16b0222fd52f7731&attid=0.1&disp=attd&realattid=f_jw8t3axr1&safe=1&zw

